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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ystem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had been administered by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OPM) and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MOGAHA) in 2000. The role of OPM 

in the enforcement of system evaluation was the coordinator, which is 

planning the evaluation, mediating the process and reporting the 

results to the president. On the guideline of OPM, MOGAHA had been 

carried out the system evaluation of 16 regional governments.

The main parts of system evaluation is the program evaluation, the 

competence evaluation and the evaluation of customer satisfaction(CS). 

The program evaluation is suppos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critical local programmes ,especially the grant-aided ones. The 

competence evaluation is introduced to assess the present capacity and 

the learning process of local governments. The evaluation of CS is 

intended to recognize the impact of each governmental programmes. 

Therfore the system evaluation is the summative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We can hope for that the system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coul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erformance-oriented management in 

each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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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0년 에 들어와 신공공 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 심을 끌면서 

통  료제 패러다임은 심각한 도 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리가치는 능률성 

주에서 성과지향 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은 국가 독 체제에서 시장원리에 의한 

공 으로 환되기 시작하 다. 여기에 정치행정이 민주화되고 시민사회가 성숙한 

많은 국가에서 정부조직은 책임성 확보와 함께 행정성과와 역량 제고에 역 을 두

어1), 조직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해 체계 인 리와 평가를 강조

하게 되었다. 미국의 정부성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1993)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정되어 각 정부기 은 자체 으로 목표, 성과향상방법, 

성과측정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략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성과와 실 에 해서 

해당 기 이 책임을 지도록 하 다. 이제 부분의 선진국에서 공공부문의 성과 리

는 보편 인 규범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8년 ｢김 정부｣ 출범이후 성과 , 목표 리제, 책임운

기 , 기 평가 등 공공부문에 성과 리제 도입을 한 극인 시도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1998년 4월 15일 ｢정부업무의심사평가  조정에 한규정｣( 통령령 제

15774호)을 면 개정하여 국무총리실의 심사평가를 기 평가의 형태로 발 시켰

다. 정책평가는 개별 정책을 단 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 이지만, 어떤 기 이 그 목

 달성을 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추진역량, 즉 ‘정책종합’을 최종 평가단 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 평가이다. 기 평가는 평가의 기본단 를 사업(정책)에서 

기 (정책종합)으로 확 하여 행정기 의 주요정책, 리역량, 국민만족도 등을 종

합 으로 평가함으로써 기 간 비교와 책임성 확보가 가능한 이 을 가진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의 기 평가는 각 분야의 민간 문가들로 구성된 ｢정책평가 원회｣를 활

용하여 평가의 문성과 객 성을 보완하 다.

1) 성과 리와 책임성의 계에 하여 Aucoin & Heintzman(2000: 45-55)은 자가 반드시 후자를 제고하

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성과 리 옹호론자들과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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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평가의 도입 첫해인 1998년에는 앙행정기 만을 상으로 하 는데 1999

년부터는 16개 역자치단체에까지 확  용하 다. 그러나 1999년의 역자치단

체평가는 시범 인 차원의 평가로 시행되었고, 2000년 평가는 상 범 나 내용 면

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한 종합  기 평가로서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여러 앙행정기 으로부터 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국가사무나 국고보조사업 등이 많다. 때문에 국정의 통합성을 기하고 행정의 효율성

과 책임성 확보를 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한 기 평가는 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아직 정립단계에 있는 제도이므로 학계에 

제 로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은 지방자치단체 기 평가의 행 제도

와 운 체계를 분석 으로 정리하여 문제 을 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 이 있다. 구체 인 내용은 주로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심으로 논

의한다. 이 연구가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정착과 지방정부의 성과 리 향상에 도

움이 되기를 기 한다.

Ⅱ. 지방자치단체 기 평가의 논리

1. 평가목

지역주민 스스로 그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기본정신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체의 기능이나 이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더구나 실 으로 역시‧도의 경우 국가 임사무의 비율이 35%나 되고2) 

평균 재정자립도는  63.4%(1998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치이념을 살리면서도 

국가  통합성을 유지하는 선진 지방자치를 구 하기 해 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계는 행정력에 의한 통제보다 평가에 근거한 리조정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단

된다. 

이러한 에서 지방자치단체 기 평가의 목 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할 

2) 법령사무만 수 조사한 결과임(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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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 주요시책의 효과나 추진상황을 검하여 

당해 정책과정을 개선한다. 추진시책의 문제 은 시정하고 우수사례는 리 확산시

킴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  수 을 높일 수 있다. 미국의 표 인 기 평가제도  

하나인 통령 품질상(President's Quality Award)도 결국 연방정부 조직의 성

과와 능력 향상, 우수사례의 공유 진, 고객지향  자체평가, 변화 응능력등을 목

으로 도입‧운 되고 있다 (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000). 

이와 같이 기 평가는 바람직한 행정성과를 유도하는데 효과 으로 활용된다.

둘째, 평가결과를 산배정에 연계시킴으로써 국가재원을 효율 으로 배분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성과지표에 의해 객 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의 질  수 을 높여야 한다. 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

에 인센티 를 제공하여 기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셋째, 평가결과는 지역주민이나 지도감독기 의 입장에서 보면 자치단체 행정의 책

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책임성은 Cooper 등(1998: 91)이 지 하 듯

이 민주행정의 요한 이념  기조이다. 기 평가는 내부 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

에 기여하지만, 외부 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국민에 한 책임성을 

담보하는 제도  장치로 기능한다. 그리고 기 평가는 체로 비교지표를 통해 해당 

기 의 성과를 알기 쉽게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한 여러 앙행정기 의 다양한 평가를 통합함으로

써 정부평가 업무의 능률성과 문성을 높이고, 각종 민간 리단체가 주 하는 평가

를 배제시켜 상업  목 에 의한 평가나 평가의 정치  이용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

할 수 있다. 종 에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등 16개 앙행정기

이 지방자치단체의 96개 사업을 개별 으로 평가하여 단편 ‧비능률 이라는 비

을 면하기 어려웠다.3) 그러나 행 지방자치단체의 기 평가는 이들  상당 부분을 

3) 정부평가 외에 능률 회의 ｢지방자치경 상｣과 ｢서비스만족도조사｣나 앙일보의 ｢ 국자원 사축제｣와 

같이 민간단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도 있다.



6  ․지방행정연구 제14권 제2호 (통권 49호)

통합한 ‘종합  평가’이므로 이러한 문제 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표 1> 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평가 황

부  처  별

 (사 업 수)
시책평가의 종류

행정자치부

(32개 사업)

옥외 고물 리, 지방재정종합, 지방물가 리, 경 행정실 , 공공근로사업, 

민방 역 시책, 재난 리시책, 재해 책업무, 소방행정시책, 시도종합평가, 

행정 차제도운 , 공직자친 , 지방조직개편, 규제개 추진, 주민등록종합

검, 공무원교육훈련종합, 공공부붐경 신 회, 공공투자사업조기발주, 

주거환경개선, 오지개발사업, 지방도로실 , 소도읍개발, 지 행정, 정보화

수 , 소하천정비, 행정서비스이행실태, 문서 리, 여성정책종합, 민원행정, 

국토공원화사업, 자 거이용활성화, 정보은행추진

건설교통부

(7개 사업)
도시행정업무, 하천제방정비, 건축행정건실화, 시설물안 리, 도로유지보
수실태, 기교통시설투자, GIS추진 황

문  화  부

(2개 사업)
문화기반시설운 , 청소년상담실

농  림  부

(22개 사업)
생산 책, 농림업무(21개 산사업)

산  자  부

(2개 사업)
국공 품경진 회, 원산지표시

노  동  부

(1개 사업)
고용 진훈련실

환  경  부

(6개 사업)
배출업소 지도단속, 음식물쓰 기감량자원화, 공공기 재활용제품구매실 , 
환경오염물질측정 리, 수질환경분야, 먹는물측정 리 

보건복지부

(4개 사업)
가족보건사업, 정신보건, 장애인복지사업, 음식문화개선

산  림  청

(4개 사업)
주요임정추진평가, 산불방지, 산림병충해방제, 환경친화성임도평가 등

소기업청

(2개 사업)
산학연컨소시업평가, 국품질경 회

농 진흥청

(3개 사업)
농 진흥사업, 밭토양환경보 사업, 산개발경연 회

식품의약청

(4개 사업)
식품미생물 리, 잔류농약 리, 미량 속, 보존료정도

국립보건원

(3개 사업)
염병 리, 세균검사 리, 매독 청 리

기      타

(4개 사업)

자치감사운 (감사원), 을지연습  비상 비업무(비기 ), 인공어 사업, 

해양수산시책(해양부)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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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근거

우리 나라의 심사평가는 그 동안 국회 차원의 법률이 아닌 통령령(｢정부업무의

심사평가 조정에 한규정｣)에 근거하 기 때문에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지 못하

는 원인으로 지 되어 왔다(김명수‧박경효, 1996: 15; 김병진, 1997: 28). 이에 

따라 ｢김 정부｣는 1998. 4. 15 ｢정부업무의심사평가 조정에 한규정｣을 면 

개정하여 기 평가를 도입하 다. 그러나 이 규정에서는 기 평가의 상을 앙행

정으로 한정시키고 있어4),  1999, 2000년 지방자치단체의 기 평가는 사실 명시

 법  근거 없이 시행된 셈이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뿐

만 아니라 종 의 앙행정기 에 의한 개별평가도 부분 법령의 근거도 없이 산발

으로 실시된 것이다.

마침내 정부에서는 심사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한 법률  장치로 2001. 1. 8 

｢정부업무등의평가에 한 

기본법｣(법률 제6347호, 이하 ‘평가기본법’이라 함)을 제정‧공포하여 2001. 5. 1

부터 시행될 정이다. 이 법 제3조 3항은 기 평가를 “행정기 을 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 의 역량, 업무추진에 한 국민의 민족도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조 1항은 다음

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앙행정기 의 장은 국정의 효율  운 을 하여  지방자치단체 는 그 장이 

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국고보조사업 그밖에 통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

책 등에 하여 지방자치단 체에 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확고한 법률  뒷받침을 받음으로써 보다 효과 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 기 평가를 “ 앙행정기 의 주요 업무와 특정과제의 추진상황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행정체제의 추진  

역량 등을 종합 으로 검‧분석‧평가하는 것”(제4조 2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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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상

지방자치단체에 한 1999년 시범평가와 2000년 평가는 16개 역시‧도를 상

으로 실시되었다. 국무조정실의 ｢2000년도 정부업무 심사평가 지침｣(2000. 2. 

29)에 의하면 역자치단체에 한 평가가 정착된 후 기 자치단체로 확 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평가기본법｣에 의해 법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0년 4월 기획 산

처가 기 자치단체 성과공시제 실시를 논의한 바 있어 2001년부터는 국무조정실의 

기 평가가 어떤 형태로건 기 자치단체에도 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5).

그러나 행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평가실시와 결과보고(12월) 일정을 감안하여 

평가 상 기간을 1월-9월로 잡고 있으므로 1년 단 의 평가로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한 상기간이 애매하여 지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자료 산출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기 평가는 주요시책평가, 추진역량평가, 주민만족도평가

의 3개 분야를 상으로 한다. 주요시책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는 앙부처

의 사업을 상으로 해당 부처와 의를 거친 과제를 선정‧평가한다.

Sanderson(1998)은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역을 수직  계에 따라 과정평가, 

성과평가, 그리고 향평가로 구분하고 있는데 주요시책평가는 이들 과정을 포 한

다고 볼 수 있다. 1999년도 평가에서는 공공 신,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주민안

리의 3개 부문을, 2000년도 평가에서는 일반행정 신, 복지‧환경개선, 지역경제

진흥, 지역개발확충, 그리고 주민안 리의 5개 부문을 주요시책으로 선정하 다.

추진역량평가는 다양한 시책을 효과 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반 리능력이나 잠

재  여건에 한 평가이다. 개념 으로 역량(competence)에 해서는 다양한 정

의가 있으나,6) 실제 평가에서 어떤 것을 추진역량으로 다루느냐는 에 따라 그 

5) 기 자치단체는 그 수가 232개에 이르고 있어 완벽한 태의 기 평가를 용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기   

 자치단체를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는 성과평가의 성격에 보다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6) 를 들면 “특정 조직이 특별히 잘하는 것”(Kenneth Andrews), “어떤 과업이나 략을 수행하기에 한  

 정도”(P. Selznick), “경쟁자가 모방할 수 없는 특유의 자원이나 능력”(resource based school) 등의 정의  

 가 있다(Campbell, 1997; 김병국‧권오철,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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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1999년도 평가에서는 재정역량과 정보화역량을, 2000년

도에는 행정 리, 재정 리, 그리고 정보화 진의 3개 부분을 추진역량으로 설정하

다.

주민만족도조사는 일반주민의 인식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반에 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주민만족도조사는 2000년도 평가에서 처음 시도된 것으

로 민원서비스, 보건서비스, 자연환경보  등 19개 시책에 하여 설문하 다.

4. 추진단계

평가업무의 추진과정은 (1) 계획수립, (2) 도구개발, (3) 평가실행, (4) 결과조치

의 4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계획수립단계에서는 국무총리 정책평가 원회가 행정

자치부와 의하여 평가기본지침을 마련한다. 도구개발단계는 행정자치부 주  하에 

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연구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평가지표를 개

발하고 평가메뉴얼을 작성하는 과정이다. 평가실행단계에는 각 시․도가 제출한 자

료에 한 서면평가와 합동평가단(행정자치부, 계부처, 외부 문가,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의 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결과조치단계에서는 행정자치부 주  하

에 평가반이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책평가 원회가 통령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진다.

평가단계와 앞서 논의한 평가목   평가유형을 연계하여 <그림 1>과 같은 기

평가의 체계로 도식화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제3, 4장에서는 이러한 기

평가 체계를 염두에 두고 각각 평가의 추진단계와 평가유형별 내용  방법을 구체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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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방자치단체의 기 평가 체계

        

   

 ▪정책과정 개선    ▪책임성 확보   ▪ 산배정 효율화
  평가
  목

평가
유형

  주 요 시 책

  평       가 
주 민 만 족 도

조          사

 

추 진 역 량

평       가

계획수립 ➡ ➡ ➡도구개발 평가실행 결과조치
추진
단계

Ⅲ. 평가의 추진단계

1. 계획수립단계

계획수립단계는 정책평가 원회가 년도 평가활동을 검토한 다음 평가의 기본지

침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평가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

달하는 과정이다.  

  국무조정실은 2000년도 상반기 심사평가 연찬회(2. 11-2. 12)를 개최하여 

1999년 시범평가의 운 상 문제 을 검토하고 2000년도 평가방안을 모색하 다. 

이 연찬회에서는 평가 상, 평가시기, 평가체계, 평가방법, 평가결과 처리 등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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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들을 분임토의를 거쳐 의하 다(국무조정실, 2000a: 85-100). 의내용을 

반 하여 동년 2월 26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기본방

향(안)을 마련하 고, ｢2000년도 정부업무 심사평가 지침｣(2000. 2. 29)에서 지

방자치단체 평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 다(국무조정실, 2000b: 31-33).

그 내용을 보면, 먼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상기 은 16개 역자치단체로 하

고, 평가 상 분야는 주요시책과제평가, 추진역량평가, 주민만족도조사 등으로 하

다. 주요시책과제 평가는 국정 안이 되는 주요시책으로서 지방에서의 실천이 필요

한 3-6개 주요 역과제를 상으로 하고, 추진역량 평가는 ‘99년 평가에서 포함하

던 재정, 정보화 역량뿐만 아니라 조직․인사, 사무역량을 추가하도록 하 으며, 

주요시책에 한 주민만족도를 조사하여 평가에 반 토록 하 다. 그리고 국무조정

실 정책평가 원회는 평가의 기본방향 설정과 평가과제 선정을 주도하고, 행정자치

부는 련 부처  시․도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 인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실행  

평가결과의 분석을 담당하도록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 다.

이러한 평가지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기본계획을 마련하

여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2000. 3. 24)에서 시달하 다. 행정자치부는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행정자치부 련 실․과, 련 앙부처 등과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후보시책 선정에 한 의를 하 다.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기본계획｣(행정자치

부, 2000a)은 국무조정실의 평가 기본방향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 상기  

 기간, 평가 상분야, 평가단 구성 등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주요 추진일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 논의한 계획수립단계의 활동을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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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방자치단체 기 평가의 계획수립단계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행정자치부 관계기관

시범평가결과
의견수렴

평가기본방향
설정

평가기본계획
수립/공표

2000년도정부업무

심사평가지침

2000년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기본계획시달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

’99년시범평가결과및

2000년평가방안검토

(심사평가연찬회)

지방자치단체종합평가

기본방향(안) 마련

2000년평가에대한

의견제시(시/도)

후보시책선정협의

(행자부관련실과

/ 관련중앙부처)

2. 도구개발단계

2000년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에서는 평가 상 후보시책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

데 평가 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 동년 3월 5일- 4월 8일 평가 상 후보시책의 수 

결과 앙부처에서 개별 으로 시행하고 있는 71개 시책평가  58개가 종합평가 

후보시책으로 수되었다. 그러나 후보시책을 제출한 련 부처  실․과와 의를 

거쳐 후보시책 선정기 7)에 부합되지 않거나 통폐합이 필요한 5개 시책은 제외되

7) 후보시책 선정기 은 ① 국정운  차원에서 평가․환류가 필요한 주요 시책, ② 일회성시책이 아닌 지속   

 추진․ 리가 필요한 시책, ③ 지방자치단체에 일반 으로 용되는 시책 등이다(행정자치부b, 2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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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8) 최종 으로 53개 시책이 평가 상으로 선정되었다.

평가 상 후보시책이 결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문연구기 인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에 2000년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한 지표개발 용역(2000. 4)을 발주하

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후보시책 선정  분류(안)은 정책평가 원회 지

방자치소 원회에 상정되어(5. 19) 주요시책평가는 5  부문 12개 역 42개 시

책, 추진역량평가는 3  부문 6개 역 11개 시책이 평가 상으로 결정되었으며, 주

민만족도조사는 주요시책 에서 향평가가 필요한 시책을 상으로 실시토록 결정

되었다.

평가도구로 주요시책평가와 추진역량평가의 평가지표와 주민만족도조사의 설문지

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해 개발되었다. 시안개발 단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과 련 앙부처 공무원들의 공동작업을 통해 평가체계의 합성을 검토하

다. 그리고 개발된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해 계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 고, 역시와 경상남도를 상으로 한 pilot study를 거쳐 지표

의 표성, 타당성, 성을 확인하 다. 당  개발된 시안은 두 번의 수정과 보완

을 거쳐 최종(안)으로 완성되었는데 계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 한 1단

계 수정9)과 장테스트를 통한 2단계 수정10)을 통해 15개의 지표(110개 세부지

표)가 축소되어 최종안에서는 총 8개 부문, 18개 역, 50개 시책, 126개 지표, 

261개 세부지표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지표｣는 8월 24일 지방자치소 에서 확정되었다.

한편, 주민만족도조사는 구체 인 시책에 한 서비스만족도를 평가하는 경우 조

8) 후보시책 4개(민간단체 공익활동 확  지원, 자원 사 활성화, 환경 리, 자연보 )는 2개(민간단체  자원

사활동 지원, 환경정책  자연보 )로 통폐합되었고, 3개 시책(오지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국가

하천제방정비)은 선정기 에 맞지 않아 제외되었다. 

9) 최  시안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총 205개로 주요시책분야 160개, 추진역량분야 45개 이며 이   

 97개 의견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단되어 반 되었다(행정자치부c, 2000: 21).

10) 장평가결과 여타 지표와 복성을 갖는 지표(20개), 변별력이 은 것으로 나타난 지표(5개), 지방자치단  

  체의 업무와 무 한 지표(6개), 일부 자치단체에만 해당되는 지표(1개) 등이 추가 으로 확인되어 이를 제  

  외하 다(행정자치부c, 200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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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실행가능성이 낮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 종합 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

으로 하 다. 설문지는 일반 만족도 련 질문항목 6개, 시책에 한 종합만족도를 

묻는 질문항목 12개 등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국무조정실, 2000c: 

71-73).

이러한 도구개발단계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를 한 평가메뉴얼이 완성되

었다. 이 메뉴얼에는 평가지표, 평 방법, 제출자료의 서식, 첨부자료, 자체평가보고

서 작성요령 등에 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평가를 수행

하고 서면평가를 하기 한 자료 제출의 지침을 제공하 다. <그림 3>은 도구개발단

계의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3> 지방자치단체 기 평가의 도구개발단계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행정자치부 관계기관

평가후보시책
선정

평가지표개발

의견수렴/
Pilot Study

지방자치단체종합평가

지표(안) 검토

관계부처협의/

지방자치단체의견수렴

후보시책(안) 검토

(지방자치소위원회)

후보시책선정및

분류

평가매뉴얼
작성/배포

후보시책별평가지표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종합평가

지표(안)

평가시책선정

후보시책제출

(각부처)

평가메뉴얼작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ilot study 실시

평가메뉴얼확정/배포

평가지표별가중치산정/

만족도조사설문지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하반기

심사평가연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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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실행단계

평가실행단계에서는 평가지침 시달, 자체평가 실시, 평가반 구성, 서면평가  

장평가 실시, 주민만족도조사 실시 등의 구체 인 평가활동이 이루어진다. 

먼 , 평가 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평가자료 비가 가능하도록 9월 에 

평가메뉴얼  세부시행지침을 시달하 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배포된 평가메뉴얼에 

의거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면평가를 한 증빙자료를 비하여 제출하

도록 하 다. 이에 따라 각 시․도의 자체평가는 9월-10월의 기간동안 실시되었고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기 로 10월에 서면평가가 이루어졌다. 서면

평가는 학교수, 문가(연구원), 련 앙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평가반에 의해 

수행되었는 바, 지역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시반( 班)과 도반(道班)을 별도로 

편성‧운 하 다(10월 10일-23일). 그리고 서면평가 결과 장확인이 필요한 사항

에 해서는 2개 반이 국을 순회하며 장평가를 실시하 다. 

주민만족도조사도 10월에 실시되었는데, 표본의 크기는 ±2.5% 수 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약 3,500표본 정도로 하 고 각 지역별 인구를 고려하여 각 시․

도별로 할당추출방식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 다. 그리고 조사방법은 자료의 획

득가능성, 산제약 등을 고려해 화조사방법을 사용하 으며 조사의 시행은 별도

의 문조사기 을 선정하여 시행토록 하 다(국무조정실, 2000c: 73). <그림 4>

는 평가실행단계의 활동과 조치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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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행정자치부 관계기관

자체평가실시

평가반구성

서면평가/
현장평가

서면평가실시

평가메뉴얼및

세부시행지침시달

주민만족도조사
실시

자체평가및

서면평가자료작성

(각시/도)

평가반구성(시반, 도반)

평가결과분석/취합

(평가반)

현장평가실시

주민만족도조사실시 전화조사(전문조사기관)

<그림 4> 지방자치단체 기 평가의 평가실행단계

4. 결과조치단계

결과조치단계에서는 수집된 정보의 요약  분석, 평가보고서  수범사례 작성, 

평가결과 보고  발표, 사후 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먼  서면평가, 장평가, 그리고 주민만족도조사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정

리한 결과는 평가반에 의해 2000년 12월 종합보고서(｢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평

가결과: 종합보고서｣)와 시․도별 보고서로 작성되어 정책평가 원회에서 제출‧확

정되었다. 평가반과 행정자치부는 평가보고서 작성과 함께 각 시․도별 우수사례

를 선정하여 별도의 자료집을 만들어 각 시․도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배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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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의 분석은 평가지표별 실 치에 각 지표별 가 치11)를 용하여 종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종합 수화 과정을 거쳐 각 부문별로 우수단체가 선정

되었다. 종합보고서는 2001년 1월 13일 통령이 주재하는 ｢2000년 정부업무평가 

보고회｣에 보고됨으로써 2000년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는 일단 종결된다.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기 들은 각 부문별, 

시․도별로 2개 기 씩으로 총 32개 기 (일부 시․도 복)이 선정되었는 바, 이들 

기 에 해서는 특별교부세 시상 (총 48억원), 기   우수공무원 표창 등 인센

티 가 주어진다. 그리고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에 해서는 각 시․도별로 시책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2001년 사업추진시 반 토록 조치한다.

<그림 5> 지방자치단체 기 평가의 결과조치단계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행정자치부 관계기관

결과분석 종합

평가보고서 작성

보고/
결과공표

우수사례선정

사후관리

각분야별결과분석

(평가반)

지방자치단체종합평가

결과작성

각부문별우수단체

발표/결과보고서배포

개선방안강구

(각시/도)

종합보고서 작성

(평가반)

지방자치단체종합평가

결과보고

대통령보고

시도별보고서작성

(평가반)

인센티브제공

11) 각 부문별, 역별, 시책별, 지표별, 세부지표별 가 치는 학교수, 문가, 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  

  원 등 문가조사를 거쳐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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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내용  방법

여기서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의 기본유형인 주요시책평가, 추진역

량평가, 주민만족도조사를 심으로 각각에 하여 평가내용과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요시책평가

가. 평가 상시책

평가 상시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을 심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바, 기능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는 기 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12). 2000년 주요

시책평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일반행정 신, 복지․환경개선, 지역경제진

흥, 지역개발확충, 안 리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 고, 각 부문별로 인 추

진목표를 2～3개씩 설정하여 총 13개 역에서 38개 시책을 평가 상으로 선정하

다(<표 2> 참조).

시책평가의 지표체계 구성은 평가목 을 근거로 하여 평가부문을 선정하고 해당 

부문별로 평가 역, 평가지표, 평가요소들을 결정하는 하향  방법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2000년도 평가의 경우 이미 각 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하여 개별 으

로 수행하고 있는 시책들을 평가 상으로 하 으므로 평가지표의 체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련 부처  부서로부터 수받은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들을 

심으로 평가 역, 평가부문 등을 설정하는 상향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포 이

고 상호배타 인 지표체계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12)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크게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 리 등에 한 사무 ② 주민의 복지증진에 한 사무, ③ 농림․상공  

  업 등 산업진흥에 한 사무, ④ 지역개발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리에 한 사무, ⑤ 교육․체  

  육․문화․ 술의 진흥에 한 사무, ⑥ 지역민방   소방에 한 사무의 6개로 기능을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산서에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산을 ① 일반행정, ② 사회개발, ③ 경제개발,  

   ④민방 , ⑤ 지원  기타 등 크게 5개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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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기

시책평가의 각 항목별 평가기 은 계획의 충실성, 집행의 효율성(이상, 과정평

가), 목표달성도, 향(이상, 성과평가) 등으로 시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 다.  평가 상이 부분 임사무와 련된 시책이므로 계획의 충실성 

등 정책형성과 련된 기 은 제외하 다. 따라서 정책집행과 정책성과를 심으로 

평가기 이 설정되었다. 주요시책 분야의 평가지표는 38개 시책을 상으로 93개 

지표, 192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바(<부록> 참조), 기반조성노력 등 과정평가

지표가 107개, 추진성과 등 성과평가지표가 85개로 과정평가의 비율이 상 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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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0년 지방자치단체 시책평가의 상시책

부  문   역 평가 상 시책

일반행정 신

편익행정
민원행정제도운 , 행정서비스헌장실천, 주민등록제도운 , 

지 사무정비추진

규제개 규제개 추진

복지․환경

개      선

복지향상
국민기 생활보장제도확립, 장애인복지시책실천, 정신보건   방문간호

사업 리

환경 리
환경 리역량시책, 물 리시책실천, 폐기물 리시책실천, 

기 리시책실천

지역경제진흥

산업지원 지방물가 리, 원산지표시 리, 지역기술 신지원, 에 지 약 

고용 진
공공근로사업추진, 고용 진훈련, 주민 착형 고용서비스제공, 신노사문

화정착실천

농림육성 농 지도사업, 숲가꾸기  임도사업

지역개발확충

생활기반 주거환경개선, 소도읍개발, 지방도로 리, 옥외 고물 리

문화
문화기반시설운 , 표지 설치․ 리, 청소년문화공간

확충, 문화재 보존․ 리

국토 리 도시계획수립  리실 , 건축행정건실화, 국토공원화사업

주민안 리

민방 ‧소방 민방 시책추진, 소방행정 리

재해 리 재해 책

재난 리 재난 책, 시설물안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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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방법

1) 가 치 부여방법

2000년도 평가에서는 1999년도 시범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서면평가와 장평가

를 거쳐 최종 취합된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부문별 우수단체를 선정하기 하여 종합

수화를 시도하 는데, 이때 각 지표별 가 치는 문가와 공무원(시․도, 련 

앙부처)을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기 로 계층  분석방법(AHP)13)을 사용해 

역별, 항목별, 세부지표별로 산정하 다. 그러나 평가지표별의 가 치 설정을 

한 조사 상에 지방행정서비스의 실제 고객인 주민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개

선되어야 할 것이다.

 2) 평 방법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평가 실 치에 한 평 부여방법으로 목표달성도에 의한 

평 , 등 구간에 의한 평 , Z-score 확률분포에 따른 평 부여방법14) 등을 사용

하 다. 먼  각 지표의 실 치를 개별지표별 산식에 의거 산정한 결과 시․도별 실

치의 분산정도가 큰 경우에는 5  간격의 등 구간 평 을 사용하 고, 시․도별 

분산정도가 은 경우에는 Z-score 확률분포를 사용하여 수분포를 조정하도록 하

13) 계층  분석방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은 여러 개의 안들을 다수의 목표에 견주어 평가  

  하는 기법으로 1970년   T. L. Satty에 의해 개발되었다. 계층  분석과정은 정량 이고 유형 인 기   

  뿐만 아니라 정성 이고 무형 인 기 까지도 비교척도를 통해 측정할 수 있으며, 큰 문제를 작은 요소로  

  분화하여 단순한 이원 인 비교로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AHP 해서는 Satty &   

  Kevin(1991)를 참조하기 바람.

14)  Z-score에 의한 확률분포에 따른 평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조        건 평  산 출 공식

    1.645 ≤ Z ≤  Max(Z)
    1.282 ≤ Z ＜  1.645
    0.526 ≤ Z ＜  1.282
   -0.526 ≤ Z ＜  0.526
   -1.282 ≤ Z ＜ -0.526
   -1.645 ≤ Z ＜ -1.282
  Min(Z) ≤ Z ＜ -1.645

  60 + [95 + 5×{(Z-1.645)/(Max(Z)-1.645)}]×0.4
  60 + [90 + 5×{(Z-1.282)/(1.645-1.282)}]×0.4
  60 + [70 +20×{(Z-0.526)/(1.282-0.526)}]×0.4
  60 + [30 +40×{(Z+0.526)/(0.526+0.526)}]×0.4
  60 + [10 +20×{(Z+1.282)/(-0.526+1.282)}]×0.4
  60 + [ 5 + 5×{(Z+1.645)/(-1.282+1.645)}]×0.4
  60 + [ 0 + 5×{(Z+│Min(Z)│)/(-1.645+│Min(Z)│)}]×0.4

주: 단, Max(Z)  Min(Z)는 개별지표 표 화값의 최   최소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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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산식이 백분비율로서 목표달성도를 나타낼 경우 비율자체를 평 으로 

사용하 다. 한 각 실 치의 하한 수를 60 으로 설정하여 특정 실 치가 체 

종합평 에 미치는 향의 크기를 이고자 하 다. 

 3) 종합 수화방법

평가 상자치단체의 각 부문별 종합 수를 산정하기 해 먼  세부지표별 평

에 가 치를 용하여 항목별 수를 구하고, 그 다음 역별 평 과 부문별 종합평

은 각 항목별 수와 각 역별 수를 아래와 같이 단순 합산하여 구하 다.

① 항목별 수 =∑ (세부지표별 평  × 가 치)

② 역별 수 =∑ (항목별 수)

③ 부문별 종합 수 =∑( 역별 수).

 

2. 추진역량평가

가. 평가 상시책

추진역량평가에서는 추진역량을 일반 리능력과 잠재  여건으로 악하고 행정

리, 재정 리, 정보화역량을 상부문으로 선정하 다. 그리고 이들 역량부문의 

 추진목표에 착안하여 각 부문별로 1～3개의 역을 설정, 총 12개의 시책을 

평가 상으로 선정하 다. 

추진역량평가의 이러한 근방법은 시책평가와 동일한 것으로 앙부처 기 평가

의 추진역량평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앙부처 기 평가의 경우 정책추

진역량평가는 기 운 신노력과 자체평가수행노력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은 비교  역량개념에 충실한 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경우 평가 상시책이 이미 주어진 상황에서 상향  평가지표체계를 구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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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학습노력과 무 한 지표들이 추진역량평가를 한 지표로 사용되는 결과를 

래하 다. 따라서 추진역량평가와 시책평가간에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지방

자치단체 추진역량평가의 과제가 될 것이다.   

<표 3> 2000년 지방자치단체 추진역량평가의 상시책

부  문   역 시    책

행정 리

조직․인사

운    
지방조직개편, 남녀평등인사 리, 공무원교육훈련

역행정 역행정강화

재정 리

재정운 재정상태․재원 리, 투융자심사, 지방채 리

세정운 세수 리, 경 수익 리

정보화 진 정보화 진 정보인 라구축, 정보활용시책, 정보화교육시책

나. 평가기

추진역량평가의 경우 각 항목별 평가기 으로 재의 역량수 , 변화된 역량수

(역량제고 노력)을 고려하 는데, 재의 역량수 을 심으로 평가하는 경우 기반

과 여건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가 상 으로 유리할 것이므로 평가지표의 선정시 

변화된 역량의 수 에 가  비 을 높게 부여하 다. 추진역량평가의 상인 12개 

시책은 33개 지표, 69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부록> 참조), 이 에서 이미 

주어진 기반과 구조를 나타내는 재의 역량수 과 련된 지표는 26개15) 정도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이에 한 개선이 요구된다.

15) 를 들면 담기구 설치실 , 교육훈련 산확보율, 역사업 산 확보율,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경상수  

  지 비율, 산반 율, PC보 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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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방법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역량 평가결과를 종합화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가 치 부여

방법, 평 방법, 종합 수화방법은 주요시책평가와 동일하다.

3. 주민만족도조사

가. 평가도구

주민만족도조사는 주민들이 주요 시책 련 서비스에 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악하기 한 것이므로 포 인 항목으로 설문하 다. 편의상 화조사의 방법을 

사용한 만큼 <표 4>에 제시된 것과 같이 19개 시책(하 차원)에 하여 24개 세부

지표로 설문항목을 구성하 으며 10  척도로 측정하 다. 그리고 조사의 실행가능

성을 고려하여 해당 서비스를 직  수혜한 경험이 있는 고객만을 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 주민을 상으로 종합 인 만족도를 설문하 기 때문에 정보의 구체성과 정확

성 면에서는 다소 문제 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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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00년 지방자치단체 주민만족도조사의 설문항목

  역 시  책 문 항 지 표

편익행정 민원서비스

-공무원의 친 성

-민원업무의 처리시간

-시설환경의 쾌 성

복지향상 장애인복지 -장애인시설 만족도

보건서비스
-보건소진료서비스

-보건소시설 만족도

환경 리 자연환경보 -산림,녹지등 자연환경보  만족도

물 리
-수돗물의 수량 만족도

-수돗물의 수질 만족도

폐기물 리 -쓰 기 수거  거리청소 만족도

산업지원 산업유치 -산업유치 지원 만족도

고용 진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의 성

농림육성 농 지도사업 -농 지도사업 만족도

생활기반 농어 주택개량 -농어 주택개량사업 만족도

지방도로 정비 -도로보수  리 만족도

옥외 고물 리 -옥외 고물 리 만족도

문화 문화기반시설 -문화시설 만족도

표지 - 표지  설치  리 만족도

국토 리 도시계획 -도시계획 만족도

공원
-공원면  만족도

-공원 리 만족도

소방 소방시설 -소방시설 만족도

재해 리 재해 책 -재해시 응능력 

재난 리 시설물 리 -공공시설물의 안 리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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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방법

주민 3,500명에 한 만족도조사 결과에 기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부문별 만

족도 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해서는 해당 평가지표와 종합만족도간의 계를 

고려하여 가 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일반 으로 평가지표간 가 치 부여방법은 요

인 수를 이용하는 방법16), 회귀계수를 이용하는 방법, 상 계수를 이용하는 방법, 

문가조사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2000년 평가에서는 상 계수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지표간 가 치를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별․부문별 만족도를 산정하 다17).

다. 주민만족도조사의 활용

2000년 지방자치단체 평가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주민만족도조사 결과를 시책

평가와 추진역량평가와 함께 종합평가의 한 분야로 고려하 으나 올해 처음 실시한 

계로18) 각 부문별 종합 수화에는 일단 제외하기로 하 다.  

16) 요인분석에 의한 하부 차원의 가 치 추정 후, 요인 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17)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행정 반에 한 주민만족도는 평균 5.12 (10  만 )으로 나타났으며, 부문별로 보  

  면 일반행정 신부문 5.86 , 복지․환경개선부문 4.97 , 지역경제진흥부문 4.25 , 지역개발확충부문  

  4.67 , 주민안 리부문 4.83 으로 민원행정서비스에 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지역경제시책에 한 만  

  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행정자치부, 2000e).

18) 주민만족도조사는 2000년 평가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1999년 시범평가에서는 시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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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반 으로 2000년 지방자치단체 기 평가는 1999년의 시범평가에 비해 상당한 

진 이 이루어졌다. 특히, 앙부처 10개 기 의 50개 시책을 통합함으로써 ‘종합평

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것은 평가업무의 능률성과 문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시책추진의 최종성과라고 할 수 있는 주민만족도조사를 실시

함으로써 앙행정기 에 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주요정책, 추진역량, 국민만족도

로 구성되는 기 평가의 기본틀에 충실하게 되었다. 한편 기 평가에 한 지방자치

단체의 수용성도 개선될 징후를 보이고 있는 바, 각 시․도에서는 기 평가를 자체진

단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향  의식이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기 평가를 통해 앙

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 된다. 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

수기 에 한 인센티 가 제공됨으로써 평가에 한 심도와 실효성이 제고되는 

등 환류체계도 개선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 평가는 여 히 많은 문제 을 안고 

있다. 먼 , 앙부처의 개별평가들을 단순 통합하여 평가지표의 체계성이 훼손되고 

개별 평가지표 수가 크게 증가하여 pilot study의 수행 등 평가지표의 타당성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평가결과 평가지표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 이 드

러났다. 그리고 주요시책평가와 추진역량평가간의 차별성 확보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앙부처에 의해 이미 개별 으로 평가되고 있는 시책들을 심으로 상향

 지표체계를 구성하다 보니 추진역량과 무 한 지표들이 다수 포함되기도 하 다. 

한 향상도 보다 재의 역량(기반과 구조)이 강조되는 등의 문제 이 노정되기도 

하여 추진역량평가의 목 에 부합되는 새로운 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민만족도

평가의 경우에도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조사범 , 변수지표, 평

가방법 등에 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기 평가 제도와 운 의 발 방향을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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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무엇보다 평가지표와 지표체계의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 재 

주요시책평가와 추진역량평가가 동일한 틀을 유지하고 있어 상당 부분 복되고 있

다. 이를 개선하기 해 앙부처의 역량평가 틀에 맞추어 자체평가수행 노력과 기

운 신 노력을 평가부문으로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역량평가의 목 과 부합될 것

이다. 이것은 앙과 지방간에 기 평가제도의 일 성을 기한다는 에서도 바람직

하다. 2000년도 평가에서는 평가항목이 지나치게 확 되면서 평가의 체계성과 실행

성에 손상을 주었으므로 이를 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요도가 떨어지거나 복

인  평가지표는 제외시키고 평가목 상 필요한 지표는 추가시키는 등 반 인 지

표체계 개편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평가의 수용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해

서는 지역별 여건  자원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평가지표체계의 구축이 요망된다. 

이것은 평가지표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  효율성을 측정하는 등 평

가방법의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의 정확성 기하려면 평가방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한 다각 인 노력

이 수반되어야 한다. 먼  지난해의 평가항목이나 지표와 동일한 경우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와 같은 정태  평가지표만으로는 상기 의 향상

도를 제 로 반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평가를 실시하면 다면 인 평가가 가능

하고 이미 목표치에 근 하여 실  증가율이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우수 자치단

체를 어느 정도 배려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평 방법을 다양화하여 특정 지표에 의

한 향력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가 치 

부여과정에서 배 이 높게 나타난 지표에 한 평  부여 시 세분화된 8  척도 등을 

사용하고, 특정 변수에 의한 수 편차를 이기 해 배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고

려할 수 있다.19)

셋째, 평가결과의 활용 면에서 우수단체에 한 인센티  제공과 동시에 성과부진 

단체에 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기 (정책)진단을 실시하여 구체 인 발 방안을 

19) 컨  실시 여부에 따라 5 , 0  등으로 수를 부여하는 경우 편차가 심하다고 생각되면 배 비율을 합리  

  으로 조정하여 5 , 3  등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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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함으로써 평가의 보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컨  지방자치단체 재정

평가의 경우 문제가 있는 단체에 하여 추가 인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앙

부처 기 평가의 경우도 평가에 의해 제시된 개선사항을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 하

도록 사후 리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몇 가지 개선사항을 들면, 우선 앙부처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의 집행실 은 보조  집행시기 등과 련하여 하반기에 집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재와 같이 당해 연도 1월～9월까지의 집행실 을 상으로 평가하면 각 지방자치

단체의 성과를 제 로 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출된 평가자료의 신뢰성도 확

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 평가의 평가 상시기를 당해 연도 연말까

지로 하여 정확한 집행실 을 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익년도 에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재 각 시․도의 실․국에서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를 

기획 리실에서 단순 취합‧제출하고 있어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앙정부에

서 처럼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에 민간 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극 검토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 평가 실시에  앞서 별도의 평가 련 연찬회를 개

최하여 평가제도의 발 을 논의하고 피평가기 의 조를 유도하는 것도 평가의 수

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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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0년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의 평가지표>

1. 주요 시책평가

 가. 일반행정 신부문

 역 시 책 지 표 세  부  지  표

편

익

행

정

민원행정

제도운

민원행정기반

조성노력
- 재택 자민원 담인력 확보율

민원행정

추진성과

- 자체 민원사무 간소화실   

- 민원모니터제 운 실

특수민원

시책성과

- 주민불편/생활민원처리반 운 실

- 지역특수민원시책 개발실

행정

서비스

헌장 

실천

헌 장 제 정 의 

정성
- 이해 계자 의견수렴  내용구체화실

헌장실천노력

- 조례․훈령 정비실

- 홍보  공무원교육실

- 고객만족도  인센티 실

 주 민 등 록   

제도운

주 민 등 록 리 

추진기반

- 주민등록업무 추진인력 확보율

- 주민등록자료 정비실

주민등록업무

운 성과
- 주민등록증 발 ․ 리실

지 사무

정비추진

지 리 

기반조성

- 지 산자료 정비율

- 지 공무원 교육훈련참가율

지 업무

추진성과

- 지 공부등록사항 정비실

- 토지표시변경 등기 탁 정비율

- 지 도면 산화사업 추진율

- 행법인 지도감독 시행율

- 건축물 장 리실

지 측량

기

리성과

- 지 측량기 ․삼각  정비율

- 도근 표석 장 정리율

규

제

개
규제개 추진

규제개

추진의지

- 규제신설․강화시 심사실

- 규제개 추진실

  규제정비․

리성과
- 규제정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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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지․환경개선부문

 역 시 책 지 표 세  부  지  표

복

지

향

상

국민기 생

활보장제도

확립

기반조성

노    력

- 사회복지 문요원 1인당 수 자수

- 생활보호 상 데이터 기 입력율

자활지원

성    과

- 자활지원 네트워크 회의개최 실

- 기 생활보장기  조건부수 자 비 조성비율

장애인복지

시책실천  

기반조성

노    력

- 체 산 비 장애인복지 산비율

- 장애인 련 홍보실

장 애 인

복지증진

성    과

- 장애인공무원 고용율

- 장애인 우선허가사업 허가율 

-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 등록장애인 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정신보건

 

방문간호

사업 리

정신보건

사업기반

조성노력

- 정신보건 련기  설치실

- 정신보건사업 산 비율

- 보건소당 정신보건 문인력 확보율

- 편견해소 홍보실

정신보건

사업성과

- 지역정신보건사업 활용실

- 정신보건가족 회의 추진실

-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지원실

방문간호

사업기반

조    성

- 방문간호 담당인력 1인당 리 상자수

- 방문간호 담당인력의 문교육실

- 산총액 비 방문간호사업비 비율

방문간호

사업성과
- 상자별 방문간호서비스 수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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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시 책 지 표 세  부  지  표

환

경

리

환경 리

역량시책

기반조성

노    력

- 환경분야 련조례 제․개정실

- 지방의제 21 수립‧운 실

- 인구1인당 환경 련 산액

- 녹지  보 지역 확보율 

물 리

시책실천

기반조성

노    력

- 취․정수시설 개량사업비율

- 톤당 운 ․ 리인력 확보율

- 거정비 소요 산확보율

- 수도요  실화율

- 물 약 홍보실

- 분뇨  축산폐수처리시설 가동률(道지역만 해당)

물 리 성과

- 수기기 보 율

- 유수율

- 하수처리율

- 하수도요  실화율

- 하수처리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민간 탁율

배출업소

리성과

- 폐수배출업소  불법업소 지도단속율

- 폐수배출부과  징수율

폐기물

리

시책실천

기반조성

노    력

- 쓰 기종량제 리실

- 쓰 기투기․신고처리실

- 농폐기물 수거실 율

폐 기 물

리성과

- 1회용품 감량실

- 재활용품 재활용실

- 음식물쓰 기 재활용율

기 리

시책실천

기반조성

노    력

- 배출업소단속율

- 배출부과  징수율

기 리

성    과
- 미세먼지 기오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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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역경제진흥부문

 역 시 책 지 표 세  부  지  표

산

업

지

원

지방물가

    리

단체장 심도 - 소비자단체당 지원 산액

민 력 

유도노력
- 모범업소 인센티 부여 실

물가안정성과 - 년도 동기 비 개인서비스요  인상률

원 산 지

표시 리

원산지표시

홍 보 노 력

- 교육실

- 홍보실

원산지표시 

리성과
- 담당공무원 1인당 단속건수

지역기술

신지원

사업기반조성 - R&D 산 리실

계획추진

노    력

- 학․연구소 총수 비 참여율

- 산학  공동연구 결성 비율

- 년도 동기 비 벤처창업 증감률

- 벤처‧ 소기업 보증 실

- 벤처‧ 소기업 애로해소 실  

지원성과 - 산학 공동연구 참여기업 특허출원 증감율

에 지

  약

정책추진노력
- 에 지 약 시책․ 산 확보율

- 홍보실

에  지

약성과

- 공공기  ESCO사업 추진실

- 년 동기 비 공공기  에 지사용 증감율

고

용

진

공공근로

사업추진

사   업

기반조성
- 지방비 의무부담액 확보율

홍보  리 

노력
- 홍보실

목표달성도
- 생산성사업의 발굴실

- 참여 상인원 비 참여인원 비율

고용 진

훈    련

훈련계획의

   성 

- 훈련기  정 지정 황

- 교육훈련 우선선정직종 지정비율

훈련성과

- 훈련수료비율

- 자격취득률

- 취업률

주 민 

착형

고 용 서 비

스제공

실업자 DB 

활용도 제고

- 실업자 DB(공공근로 DB) 입력비율

- 실업자 DB 담당자수

서비스

지원노력
- 복수혜조회결과 활용

신노사

문 화 정 착

실천

교육ㆍ홍보노력 - 교육실

신노사문화

정 착 성 과
- 지역노사정 의회 구성․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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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시 책 지 표 세  부  지  표

농

림

육

성

농 지도

사    업

지도사업

기반조성

- 농 지도사업 조례ㆍ규칙 제정실

- 지도공무원수 비 기술자격 취득인원비율

지 도 사 업 

홍보노력

- 년 동기 비 기술보  홍보 증가율

- 농가 경 컨설  실

지도사업

추진성과

- 농가수 비 농업 문교육 수료자 비율

- 농가수 비 시범사업 실

연구사업

기반조성
- 연구사업 투자비 증감율(도(道)만 평가)

연구사업

추진성과
- 연구투자비 비 연구실 (도(道)만 평가)

숲가꾸기

 

임도사업

숲가꾸기사업

계획 성
- 사업계획서작성 실

  추진노력 - 기술교육 이수율

사    업

추진성과

- 사업면 당 연고용인원

- 사업면 당 산물수집실

임도 리계획

수립 성
- 문가 참여실

산사용

  성

- 산주 자부담경비 총액 비 자치단체 산지원 비율

- 설계기  수실

- 종녹화․노면․사면 안정보강 실

사업추진성과 - 임도사업목표 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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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역개발확충부문

 역 시 책 지 표 세  부  지  표

생

활

기

반

주거환경

개   선

정책 심도
- 지방비목표 비 확보율

- 체물량 비 시․군․구물량확보율

사업추진의

  성

- 계획 비 추진진도율

- 총사업량 비 착공실

사   업

추진성과

- 특수시책추진  사례발굴실

- 농어  하수처리시설 유지 리실 (道지역만 해당) 

소도읍

개  발

※ 道만 해당

정책 심도
- 지방비 목표 비 확보율

- 체물량 비 시․군물량 확보율

사업추진의 

  성

- 계획 비 추진 진도율

- 총사업량 비 착공실

지방도로

정    비

※ 道만 해당

사업계획의

 정 성

- 지방비부담액 비 확보율

- 신기술(재료)도입 실

- 사리도 확․포장사업 공사 정율

공사 리의

 정 성
- 도로공사 착공 리실

도로유지

리성과
- 교량안 검율

옥  외

고물

  리

고업무

리의 

성

- 시군구 고물 민원처리 검실

- 교육․안 도검사 실

- 고물 리심의 원회 운 실   

옥외 고물

정비성과

- 불법 고물정비․단속실

- 옥외 고물 시범정비 사업실

옥외 고물

리성과

- 특수시책․수범사례 발굴건수

- 행정․공공시설물이용 고물의 설치․ 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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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시 책 지 표 세  부  지  표

문

화

문화기반

시설운

문화기반

시설조성

- 문화기반시설 조성  운용 산 비율

- 인구1인당 문화 산 규모액

- 지방문화 술진흥기  증가율

표지  

설치‧ 리

    지

설치기반조성

- 표지 설치사업비 비 지방비 집행비율

- 표지 설치 이행실

- 표지 설치기  수실

표지  사후

리 의 

정성

- 표지  사후 리실

청 소 년

문화공간

확    충

시   설

운 능력

- 청소년 100명당 수련시설배치 청소년지도사 비율

- 청소년수련시설 100㎡당 투자  운 산비율

시   설

확보성과
- 청소년 100인당 청소년수련  시설면 규모

시   설

운 성과
- 청소년시설운 산 비 시설 총이용자수

문 화 재

보존 리

사업추진의

 정 성

- 연간 사업건수 비 공사발주율

- 지방비 확보율

문화재보

리성과

- 지정문화재 안 진단  검율

- 년 비 문화재 원회 회의 증가율

국

토

리

도 시 계 획 

수립 

리실

도시계획

운 성과

- 도시계획 수립실

- 불법개발행  사 조치  발실

건 축 행 정 

건 실 화

건 축 행 정 

기반조성

- 시군구별 건축 련조례 정비실

- 건축행정공무원 교육실

- 건축공무원 비 특수시책 개발건수

건 축 행 정 

운 성과
- 건축공무원 1인당 검․단속실

국토공원화

사    업
사업성과

- 당  사업계획 비 추진실

- 시공  유지 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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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민안 리 부문

 역 시 책 지 표 세  부  지  표

민

방

․

소

방

민 방  

시책추진

기반조성

노   력

- 인구 비 비상 피시설 확보  정비․ 검실

- 민방 사업 산비율

- 민방  홍보실

- 경보시설 정비․ 검실

- 민방  자원 리

민방 시책

추진성과
- 민방 교육․훈련계획 비 추진실

소방행정

    리

기반조성

노   력

- 소방력 강화계획 비 실천율

- 소방력 기 비 소방인력확보율

- 의용소방 원 1인당 산액

- 소방서수 비 특수시책 개발실

구조구  응성
- 인구 비 구 활동 수혜자비율

- 구조 원수 비 구조활동 비율

화재 방

활동성과

- 소방통로 정비 상 비 확보율

- 총검사회수 비 입건․과태료 부과실

- 소방공무원수 비 민생지원활동회수

재

해

리

재해 책

기반조성

- 법정 재해 책기  확보율

- 재해 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실

- 방재물자  장비 비축․지정 확보실

수해복구성과

- 수해복구 사업량  사업비

- 수해복구사업 지방비 산확보율

- 수해복구 조기발주  완공실

재

난

리

재난 책

 기반조성

노   력

- 법정 재난 리기  확보율

- 총 산 비 취약시설 정비 산 확보율

재 난 리 

추진성과

- 홍보실

- 안 검실시 실

시 설 물

안 리

산확보

노   력
- 안 진단 산확보율  

안 진단 성과
- 안 진단 상시설 비 시행회수

- 유지 리계획 시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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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역량평가

가. 행정 리부문

역 시 책 지 표 세  부  지  표

조

직

‧   

인

사

운

지방조직

개    편

정책 심도 - 시․군․구 인허가 담기구 설치실

조직정비성과 - 기구정비비율

기능정비성과 - 민간 탁 집행비율

인력정비성과
- 정원감축비율

- 비정규직원 감축비율

남녀평등

인사 리

채용 리노력 - 5 이상 여성공무원비율

보직 리노력
- 여성공무원 평균 과 배치과율

- 시도 입 여성공무원 비율

승진 리노력
- 여성공무원 승진비율

- 인사 련 원회 여성공무원비율

교육훈련노력 - 해외훈련 여성공무원 참여비율

공무원

교육훈련

교  육  훈 련

시책의 정성
- 교육발 시책의 수립율

교육훈련의

활  성  화

- 국내․외 탁교육 이수자율

- 교육훈련 산 확보율

- 교육훈련이수자율

교 육  과  정

방법의 정성

- 신규교육방법 개발실

- 참여식 교육방법비율

- 교육이수자 사후 리 실

우수교수요원확 

보    노    력

- 자격요건구비 교수요원 비율

- 교수요원 보제한 수율

역

행정

역행정

강    화

역사무 리

노        력

- 역사업 산 확보율

- 행정 의회 개최실

역사무 리

성        과

- 갈등분쟁 해소실

- 타 자치단체와 력사업 추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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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정 리부문

 역 시 책 지 표 세  부  지  표

재

정

운

재정상태

재원 리

재정자주성 
- 재정력지수

- 재정자립도

재정안정성
- 경상수지비율

- 세입세출 충당비율

재정계획성
- 재정계획운 비율

- 세입 산 반 율

세입확충‧세출

 감 노 력

- 자체수입 증가율

- 경상경비 감율

투융자심사

투자심사이행
- 산편성  투자심사율

- 부 격사업 추진율

투자심사

사후 리

- 산반 율

- 조건이행율

지방채 리

발행 정성
- 기채승인조건 이행율

- 기자  확보율

상환 책
- 채무상환 비율

- 감채재원 확보율

세

정

운

세수 리

징세노력
- 부과 비 징수율

- 체납세 징수율

세외수입증
- 부과 비 징수율

- 체납액 정리율

경 수익

    리

사업추진 - 사업증감율

경 성과
- 투자수익율

- 공 개발사업 분양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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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보화 진 부문

역 시 책 지 표 세  부  지  표

정

보

화

진

정  보  화

인 라구축

정보화

설비기반

- 586이상 PC보 률

- E-mail보 률

- 공무원1인당 서버보유수

- LAN연결 PC비율

- DB 구축실

조직/인력

수    

- 정보화인력비율

- CIO운 실

- 정보화공인자격증 보유율

정보활용

시    책

정책 심도
- 정보화 련 단체장 지시사항 비율

- 정보화 산비율

시책추진

지   원

-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지원  구성  지원실

- 지방행정정보망 역화 추진  구성  지원실

- 호 정보화지원  구성  지원실

- 건축행정정보화추진 황  운 실

정보활용도

- 자결재율

- 공무원1인당 자게시  게시건수

- 공무원1인당 자민원 수건수

홈페이지

유 용 성

- 홈페이지 속속도

- 주민1인당 월평균 홈페이지 속자수

- 제공정보 종수

정 보 화

교육시책
정보화 교육성과

- 공무원1인당 정보화 교육시간

- 주민 정보화교육추진실


